
성남복정1지구 B1블록 복정역 에피트 입주자모집공고(수정)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33-3695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3.11.14 이전부터 계속 거주) 성남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3년 적용 공공택지/공공주택지구

1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1.14.(금)입니다.(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가(2023.11.14.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19조제4항에 의거 성남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지역/기타지역)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해당지역 기타지역

일 정 25.11.24(월) 25.11.25(화) 25.11.26(수) 25.11.27(목) 25.12.03(수) 25.12.06.(토)~25.12.09.(화) 25.12.15(월)~25.12.17(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 (현장접수) 복정역 에피트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당사 견본주택 방문 접수 및 계약(10:00~16:30)�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52, 1층)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청 주택과 - 22704호(2025.11.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4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6개동 총 315세대 중 이주대상자 3세대, 일반분양 312세대�

[특별공급 202세대(기관추천 31세대, 철거주택소유자 2세대, 다자녀가구 31세대, 신혼부부 71세대, 노부모부양 9세대, �
생애최초 5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
면적(지하
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이주자
대책

대상자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개발제한
구역해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537
01 084.4484A 84A 84.4484 27.2507 111.6991 68.0574 179.7565 50.6061 174 2 17 2 17 39 5 32 112 60 10
02 084.9330B 84B 84.9330 27.0384 111.9714 68.4479 180.4193 50.8965 74 - 8 0 7 17 2 14 48 26 4
03 084.6066C 84C 84.6066 27.8429 112.4495 68.1849 180.6344 50.7009 67 1 6 0 7 15 2 12 42 24 6

합 계 315 3 31 2 31 71 9 58 202 110 20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ㆍ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약식표기) 84A 84B 84C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3 1 1 5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 1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1 1 5

장애인
서울특별시 1 1 0 2

경기도 3 1 1 5
인천광역시 1 1 0 2

중소기업 근로자 4 2 2 8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2 0 0 2

이주자 대책 대상자 2 0 1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성남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9 4 4 17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8 3 3 14
신혼부부 특별공급 39 17 15 7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2 2 9
생애최초 특별공급 32 14 12 58

합 계 114 48 43 205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공급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층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세대별�
분양가

1차 2차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입주시계약시 2026.02.17 2026.05.18 2026.08.18 2026.12.17 2027.05.17 2027.08.17 2027.12.17

84A 174

1층 2 808,470,818 340,529,182 1,149,000,000 114,900,000 114,900,000 114,900,000 114,900,000 114,900,000 114,900,000 114,900,000 114,900,000 229,800,000
2층 5 808,470,818 359,529,182 1,168,000,000 116,800,000 116,800,000 116,800,000 116,800,000 116,800,000 116,800,000 116,800,000 116,800,000 233,600,000

3~4층 20 808,470,818 391,529,182 1,200,000,000 120,000,000 120,000,000 120,000,000 120,000,000 120,000,000 120,000,000 120,000,000 120,000,000 240,000,000
5~9층 50 808,470,818 415,529,182 1,224,000,000 122,400,000 122,400,000 122,400,000 122,400,000 122,400,000 122,400,000 122,400,000 122,400,000 244,800,000

10~20층 97 808,470,818 440,529,182 1,249,000,000 124,900,000 124,900,000 124,900,000 124,900,000 124,900,000 124,900,000 124,900,000 124,900,000 249,800,000

84B 74

1층 2 774,239,788 328,760,212 1,103,000,000 110,300,000 110,300,000 110,300,000 110,300,000 110,300,000 110,300,000 110,300,000 110,300,000 220,600,000
2층 4 774,239,788 346,760,212 1,121,000,000 112,100,000 112,100,000 112,100,000 112,100,000 112,100,000 112,100,000 112,100,000 112,100,000 224,200,000

3~4층 8 774,239,788 376,760,212 1,151,000,000 115,100,000 115,100,000 115,100,000 115,100,000 115,100,000 115,100,000 115,100,000 115,100,000 230,200,000
5~9층 20 774,239,788 400,760,212 1,175,000,000 117,500,000 117,500,000 117,500,000 117,500,000 117,500,000 117,500,000 117,500,000 117,500,000 235,000,000

10~20층 40 774,239,788 424,760,212 1,199,000,000 119,900,000 119,900,000 119,900,000 119,900,000 119,900,000 119,900,000 119,900,000 119,900,000 239,800,000

84C 67

1층 6 792,413,632 351,586,368 1,144,000,000 114,400,000 114,400,000 114,400,000 114,400,000 114,400,000 114,400,000 114,400,000 114,400,000 228,800,000
2층 6 792,413,632 369,586,368 1,162,000,000 116,200,000 116,200,000 116,200,000 116,200,000 116,200,000 116,200,000 116,200,000 116,200,000 232,400,000

3~4층 12 792,413,632 400,586,368 1,193,000,000 119,300,000 119,300,000 119,300,000 119,300,000 119,300,000 119,300,000 119,300,000 119,300,000 238,600,000
5~9층 26 792,413,632 425,586,368 1,218,000,000 121,800,000 121,800,000 121,800,000 121,800,000 121,800,000 121,800,000 121,800,000 121,800,000 243,600,000

10~20층 17 792,413,632 450,586,368 1,243,000,000 124,300,000 124,300,000 124,300,000 124,300,000 124,300,000 124,300,000 124,300,000 124,300,000 248,600,000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주택법｣제57조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 분양가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동·호수가 배정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 마케팅사 등에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 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20% 완납 후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도금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 발급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도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금액(주택가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 및 입주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 이후 약정된 잔금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실시하며, 입주일과 관계없이 사업주체의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당첨자는 동·호수의 위치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해제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우리은행 1005-404-795131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발코니확장 우리은행 1005-604-811353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우리은행 1005-204-822754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지사

3 특별공급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가능

- 세대주일 것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규제지역 1순위 청약 불가)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성남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 공공주택지구) 70% 30%

5 기타 사항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한원포럼건축사사무소 ㈜조은엔지니어링 ㈜경문기술단 ㈜일신이앤드씨

감리금액 1,942,243,600 596,747,811 112,823,000 185,9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 변경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관계사

구분 시행자(사업주체) 시공회사
상  호 성남복정1피에프브이(주)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 3층(필동1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법인등록번호 110111-8825882 110111-0274699
■  홈페이지 주소 : https://brand.hldni.com/bokjeong-station        ■  견본주택 위치 :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52, 1층        ■  분양문의 ☎ 1833-3695
※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청약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분양사무실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